
정 정 신 고 (보고) 
 

 

 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투자설명서 

 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년 5월 20일 

 

3. 정정사항 

항  목 
정정요구ㆍ명령 

관련 여부 
정정사유  정 정 전 정 정 후 

집합투자기구 

명칭 및 펀드

코드 투자설명

서 전반 

아니오 집합투자규

약 변경 (종

류A1 신설) 

(신설) A1(수수료 선취-오프라인): 

EL008 

 
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

2. 집합투자기

구의 연혁 

아니오 집합투자규

약 변경 (집

합투자증권 

투자한도 

변경 및 A1

신설) 

- 2025. 5. 8 

- 집합투자규약 변경에 따

른 정정(집합투자증권 투

자한도 변경, 종류 A1 신

설) 

8. 집합투자기

구의 투자대상 

아니오 집합투자증

권 투자한

도 변경 

집합투자증권 : 5%이하(단, 

ETF에의 투자는 30%까지 

가능) 

집합투자증권 : 30%이하 

 

11. 매입, 환

매, 전환기준 

가. 매입 

(2) 종류별 가

입자격 

 

아니오 집합투자규

약 변경 (종

류A정의 일

부 변경 및 

종류A1신

설) 

 

- 종류A : 가입제한이 없으

며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

되는 수익증권 

 

(신설) 

 

- 종류A : 가입제한이 없

으며, 선취판매수수료(규약 

제40조 제2항 제1호)가 징

구되는 수익증권 

- 종류 A1 신설에 따른 추

가 



13. 보수 및 

수수료에 관한 

사항 

가. 투자자에게 

직접 부과되는 

수수료 

나. 집합투자

기구에 부과되

는 보수 및 비

용 

아니오 집합투자규

약 변경 (종

류A정의 일

부 변경 및 

종류A1신

설) 

 

- 종류A : 가입제한이 없으

며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

되는 수익증권 

 

(신설) 

 

(신설) 

 

 

- 종류A : 가입제한이 없

으며, 선취판매수수료(규약 

제40조 제2항 제1호)가 징

구되는 수익증권 

- 종류 A1 신설에 따른 추

가 

- 종류 A1 신설에 따른 보

수 및 1,000 만원 투자 예

시 추가 

 


